
▶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

처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, 시정권고 기준이 불명

확하여 사후검열이 될 수 있다.

6.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

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

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, 언론중재제도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로부

터 필요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언론중재위원회가

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

신청인 중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필요하

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5%를 넘게 나타났다. (언론중재위, 2004)

<표 1>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(단위: %)

신청인 피신청인
필요하다 95.4 97.8
필요없다 4.6 2.2
무응답 - 0
총계 100.0 100.0

출처: 언론중재위원회, “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.”

한국언론재단이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과 언

론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.

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일반시민은 92%, 언론인은 97%에

달했다. (주동황외, 2004),

언론중재 이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

내렸는데,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이 신청인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.

<표 2>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(단위: %)



신청인 피신청인
매우 편파적 7.8 6.7

편파적 14.4 13.3
보통 31.1 22.2

중립적 18.9 40.0
매우 중립적 27.8 17.8

무응답 - -
종계 100.0 100.0

출처: 언론중재위원회, “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.”

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신청인보다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의

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. 중재신청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신청인이

나 피신청인 모두 만족도가 높았으나,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의 만족도

는 크게 떨어졌다.

<표 3> 중재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(척도는 5점 만점)

신청인 피신청인
합의 3.14 3.20

불성립 1.50 3.19
취하 2.81 3.80
기각 1.67 4.25
각하 2.67 4.40

출처: 언론중재위원회, “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.”

일반인과 언론인들 간의 견해차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

는 것에 대해서도 나타났다.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, 직권중재를

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높

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, 언론인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.

<표5> 손해배상 청구권 중재권한에 대한 의견 (단위: %)

일반시민 언론인
바람직하다 56.5 17.7
시기상조다 23.0 19.7
불필요하다 12.0 44.9

비현실적 발상이다 8.5 17.7



출처: 주동황 외, <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>, 한국언론재단, 2004년.

<표6> 직권중재제도의 효력강화에 대한 의견 (단위: %)

일반시민 언론인
현상태가 적당하다 47.5 76.5

직권중재권을 강화해야한다 52.5 23.0
기타 - 0.5

출처: 주동황 외, <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>, 한국언론재단, 2004년.

한편 신청인들의 70% 이상이 향후 다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

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. 소

송제기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태에서, 언론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언

론피해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

<표 4> 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(단위: %)

대응방법 신청인
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 71.8

법원에 소송제기 14.5
해당매체에 적극항의 7.3
다른 상담기관 이용 1.8

대응하지 않겠다 1.8
기타 2.7

무응답 -

출처: 언론중재위원회, “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.”

7. 마치며

새로이 제정된 “언론중재법”은 과거 정간법과 방송법에 담겨있던 언론

중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

시행될 수 있도록 했고, 혼란스러웠던 용어를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

며, 손해배상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중재제도의 중재권한을 강화

시켰다.




